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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문요약

이 연구는 행정학분야에서 아직까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인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의 사회복지지출과 저출산･고령화 변수를 이용하여 두 개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들을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형들을 개발할 때 저출산은 매개변수, 고령화는 조

절변수로 하였다. 이 모형들을 우리나라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되었고, 두 개의 매개된조절효과모형들이 

작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개된조절효과모형에서는 “소득”과 “여성결혼연령”이라는 독립변수가 “고령화”라

는 조절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이라는 종속변수에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즉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때 “저출산”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결

국, 도의 “소득”과 “여성결혼연령”은 본래 도의 소비적복지지출과는 관련이 없으나, 고령화라는 조절변수가 개입함

으로써 이 변수들이 도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출산율은 결국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저출산, 고령화, 조절모형, 매개모형, 조절된매개효과모형, 매개된조절효과모형

Ⅰ. 서론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론은 회귀

분석이다. 그런데 이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 사이의 관계가 어떤 변수 M을 매개로 하여 

X=f(M), Y=g(M)의 형태를 취할 때 M을 매개변수라고 한다. 방법론 분야에서 이 매개관계가 존재하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 측정법은 주로 2단계최소자승법(Two Stage 

Ordinary Least Square)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단순히 회귀분석만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관계가 성립하는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Baron & Kenny(1986)가 제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2015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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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매개관계가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측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매개관계가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행정

학 분야에서도 알려져 종종 사용되어져 왔다. 

그런데 심리학 분야 중 행동과학분야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질적 차

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 외에 또 다른 독

특한 속성을 가진 한 변수인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를 탐색하거나 검증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다(Baron & Kenny1986; Colquit & Zapata-Phelan, 2007). Baron & Kenny(1986)는 매개변수 

외에 이 조절변수에 대하여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와는 독립적이면서 두 변수들 간 관계의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정의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설명할 때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은 한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이 때 그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관

계는 성립되지 않으나 두 변수 사이에 그 변수가 포함됨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의 강도나 방향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경우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변수를 조절변수라고 한다. 매

개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왜 발생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라면, 조절효과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황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관계의 강도나 방

향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성

별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그것의 강도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성별이나 지역변수는 두 

변수들 간 한 상황적 요인변수인 조절변수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결합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Cohen & Wills(1985)는 이 두 개의 효과가 결합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두 변수들 사이

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Baron & Kenny(1986)도 조절효과가 매개되는 경우를 매

개된 조절효과(Mediated Moderation)로 정의하면서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James 

& Brett(1984)는 매개효과가 조절되는 경우인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or Mediation)를 정의하고, 

그것의 검증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Muller, Judd, & Yzerbyt(2005)은 Baron & Kenny(1986)의 모

형을 이용하여 조절회귀모형을 기초로 한 회귀분석법을 제안하였고, Hayes(2012)는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포함한 통합모형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이와 같이 진화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최근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조절된 매개모형과 매개된 조절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지

방자치단체의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저출산･고

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에서 저출산 변수를 매개변수, 고령화 변수를 조절변수로 하고, 저

출산의 원인변수인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을 각 독립변수, 사회복지지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개발한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소득의 성장으로 인

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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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성장 외에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첫 베이

비붐 세대인 1958년생의 은퇴시기를 60세로 본다면 그 은퇴의 해는 2018년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1958년생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세대인 1964년생까지 7년 동안 매년 

100만 명씩 은퇴한다고 가정한다면 금년부터 앞으로 7년간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추측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인 1.17(가임 

여자 1명당 명수)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 출산율과 고령화 수준과 관련된 통계치는 매우 흥미 있

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이하 광역지역)와 도 지역의 통계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통계를 특별시 및 광역시(이하 광역지역)와 도로 분리하여 보면 광역

지역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출산율은 1.18, 도는 1.4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화 통계를 보

면, 광역지역의 노령화지수는 84.1, 도는 111.9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우리

나라의 경우 광역지역과 도 지역 사이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통계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두 지역을 분리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지역과 도의 분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 연

구에서 개발된 매개된조절모형과 조절된매개모형들을 측정한다. 

Ⅱ. 문헌탐구 및 이론적 논의 

이 연구는 매개된조절모형과 조절된매개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저출

산과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 모형들을 측정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이 문헌탐

구 및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된 논의들,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연구들을 탐색하고, 매개모형, 매개된조절모형, 조절된매개모

형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1. 문헌탐구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요인이 출산율을 매개로 하여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조절된매개모형과 매개된조절모형을 개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출산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먼저 탐색하고,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 연구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분야에서 수

천편의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행정학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진

행된 연구는 10편도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와 관련된 저널들을 조사한 결과 최상준･이명석

(2013), 윤성호(2010)와 정인환･김택(2010)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자치구과 관련하여 진행되었고, 서울시 등과 같은 특별자치단체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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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충환･신준섭(2013)의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현황, 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지방자치단의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치구 관점에서의 연구는 주로 자치구의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증대효과의 여부를 찾아내는 

연구들이었다(김민곤･천지은, 2016). 이들의 연구는 서울시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였는데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상준･이명석(2013)은 지역의 출산율

은 국ㆍ공립 유치원 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윤성호(2010)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부서 간 연계성 부족과 전담인력의 부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모형들에서 독립변수들은 저출산 요인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저

출산 요인들과 관련된 문헌들을 탐색한다. 저출산 요인과 관련된 외국 문헌으로 가장 유명한 연구

는 Becker(1960)의 연구이다. 그는 저출산이 소득과 자녀양육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 

Becker(1960)의 연구 외에 외국의 연구들은 저출산 요인들로 교육비, 영유아사망률, 소득 등을 제

시하고 있다(Becker & Lewis, 1973; Galor, 2011; Murtin, 2009; Murphy, 2009; Fernandez- 

Villaverde, 2001; Doepke, 2005; Galor & Weil, 1999, 2000; Galor & Moav, 2002; Bleakley & Lange, 

2009; Ewer & Crimmins-Gardne, 1978). 저출산 요인으로 소득을 제시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소득이 출산율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Becker, 1960; Becker & Lewis, 1973)가 

있는 반면, 출산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Murtin, 2009; Murphy, 2009; Ewer & Crimmins- 

Gardne, 1978)도 있다. 그 외의 연구들은 저출산 요인으로 여성취업, 혼기상승, 남아선호 등을 제

시하였다(Gauthier, 1996; Toulemon, 2001; Brewster & Rindfuss. 2000).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 중 저출산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는 저출산 요인으로 인구도시집

중, 혼인율, 가족계획사업, 교육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화영(1980)은 인구의 도시집중, 여성 교육

수준이 저출산 요인임을 발견하였고, 장창곡･김응석(1988)은 교육수준, 결혼연령, 소득수준이 저

출산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국내 연구들은 저출산의 요인으로 초혼연령, 출산가

치관 변화, 교육수준, 여성취업률, 사교육비 등을 제시한다(하준경, 2012; 최준욱･송헌재, 2010; 신

윤정, 2008; 신윤정･성태윤･최은영, 2008; 염명배･김경미, 2011; 손승영, 2005; 장혜경 외, 2004; 

정성호, 2010; 김승권･김민자; 2003; 조남훈･김승권, 1997; 김한곤, 1993; 김승권･조애정, 2000). 

본 연구에서는 개발할 모형들에서 종속변수는 사회복지지출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회복

지지출은 소비적복지지출과 생산적복지지출도 분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지

출을 모형에 적용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렇게 분류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

고, 전체 사회복지지출을 이용하여 모형들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차별을 둔

다는 관점에서 이들을 분류하여 모형 측정에 적용할 것이다. 

지역의 복지지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복지지출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었다(박

기묵, 2014; 서상범, 2010; 진재문, 2006; 김미혜외, 2009). 이 연구들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소득, 노령인구 및 유아인구 비율 등이 복지지출의 원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기묵(2014)은 

지역의 복지지출의 원인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였고, 진재문(2006)은 지방선거와 IMF구제금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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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경고하는 연구들도 다수 발견되

었다(박완규, 2012; 김현아, 2013). 특히 지역의 복지지출의 증가는 다른 부문의 지방재정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도 있을 것이다. 특히 소비적 복지지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는 재정지출에 비해 적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Barro, 1990; Romer, 1990; Bloomet al 2001).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출과 소비적 사회복지 지출과 같이 파급효과가 적

은 지출로 구분될 수 있다(Romer, 1990; Bloomet al., 2001; Barro, 1990). Bloomet al.(2001)은 보건

복지 지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Barro(1990)는 공공인

프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였다. 그리고 

Romer(1990)는 R&D와 같은 연구 및 개발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으로 직결되는 지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들 외에 방법론 관련 문헌들도 있는데 이는 서론 부분에 이미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논의하지는 않는다. 

2. 이론적 논의

저출산･고령화 통계들을 살펴보면 광역지역과 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모형들을 개발하고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들 지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역과 도로 분류하여 저출산･고령화 모형들을 측정한다. 먼저 본 연구

에서 개발할 매개된조절모형과 조절된매개모형에서는 저출산 요인들이 독립변수가 된다. 그리고 

각 지역의 저출산 정도를 매개변수, 고령화 정도를 조절변수로 하고, 복지지출(생산적 복지지출과 

소비적 복지지출로 분리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개발한다. 

앞의 참고문헌 탐구 부분에서 논의한 저출산의 요인들을 요약하면 교육비, 영유아사망률, 소득, 

여성취업, 혼기상승, 남아선호, 인구도시집중, 혼인율, 가족계획사업, 교육수준, 여성 교육수준, 초

혼연령, 출산가치관 변화, 여성취업률, 사교육비 등이다. 이 모든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도 있겠지만, 모든 변수를 사용한다면 이 연구의 본질인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매개된조절효과모

형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자칫 저출산의 요인들에 치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의 모든 연구에서 제시한 저출산의 요인들 중 공통적으로 사용된 변수들을 찾아보면 소득, 교육

비, 결혼 등과 관련된 변수들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 요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적인 독립변수로 소득, 사교육비, 여자결혼연령을 선택한다. 소득은 거의 모든 이 분야의 연구에

서 나타난 변수이며, 사교육비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사교육에 치중하는 경

향이 크기 때문에 교육비와 관련된 변수로 사교육비를 선택한다,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변수로는 

출산과 직접 관련된 변수라 할 수 있는 여성결혼연령을 선정한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저출산은 

이와 같이 선정한 독립변수들인 소득, 사교육비, 여성결혼연령 등과 같은 저출산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지역의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복지지출에 영향을 줄 때 그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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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소득이나 결혼연령 등과 같은 저출산 요인들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복

지지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고령화 정도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여 소득이 저출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작용하거나 저출산 정도가 지역의 복지지출에 영향

을 미치는 데에 조절작용을 하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고

령화는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각 지역의 고령화는 소

득이나 결혼연령과 같은 저출산 요인이 저출산 초래를 조절하거나, 저출산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

령화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설명하는 조절된매개모형과 매개된조절모형을 개발한다.

1) 매개모형, 조절모형, 매개된조절효과모형 및 조절된매개효과모형

James & Brett(1984)는 조절변수가 투입된 매개모형을 정의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Moderated Mediation)라는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조절변수가 포함된 매개모형을 개발하였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가 되는 한 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때 이를 매개변수라고 한다. 반면, 조절변수(Moderated Variable)는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변수가 둘 

사이에 개입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변수이다. 이

들 변수들이 개입된 모형을 개발하면 매개모형이 되고 조절모형이 된다. 그런데 James & 

Brett(1984)는 매개모형에 조절변수가 포함된 경우의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조절된매개효과

모형(Moderated Mediation Model)으로 정의하였다. 이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은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 또는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조절변수가 개입하거나 둘 다에 개입하는 경우의 모형이 개

발되었다면 이를 조절된 매개효과모형이라 한다.

그런데 Baron & Kenny(1986)는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개입하고, 동시에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 및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또는 동시에 둘 다에 개입하는 경우의 모형들을 개

발하고 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매개된조절효과모형(Mediated 

Moderation Model)으로 명명하였다. 그런데 2005년 Muller, Judd, & Yzerbyt(2005)은 매개된조절모

형과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을 분별하고, 두 개의 모형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통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이상에서 제시된 모형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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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매개효과모형, 조절된매개효과모형

위의 그림에서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을 설명하면 조절변수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a, b가 하나씩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도 이 모형이라 명명하고, 둘 다 동시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도 이 모형에 

포함된다. 그리고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은 조절변수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매개변수와의 관계성에 

하나 또는 둘 다(a 또는 a, b)를 포함하고, 동시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화살표를 반드시 포

함하는 경우에 이 모형이라 명명한다. 즉 화살표 ac만 있는 경우, bc의 경우, abc 의 경우 모두 이 

모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 매개모형, 조절모형, 매개된조절효과모형 및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의 회귀식

매개된조절효과모형과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의 회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개모형과 

조절모형과 관련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매개모형 부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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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가 개입하여 매개모형이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Baron & Kenny(1986)는 

매개모형이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회귀식들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매개모형을 판

별하기 위해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은 3개의 회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매개모

형 판별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매개모형 판별법

1. 다음과 같은 3개의 회귀모형을 측정한다(X: 독립변수, Me: 매개변수, Y: 종속변수).
    제1식: Y=β10+β11X+ε1 제2식: Me=β20+β21X+ε2 제3식: Y=β30+β31X+β32Me+ε3

2. 매개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독립변수(X)는 제1식에서 종속변수(Y)에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2) 독립변수(X)는 제2식에서 매개변수(Me)에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3) 매개변수(Me)는 제3식에서 종속변수(Y)에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3.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제3식에서 종속변수(Y)에 대한 독립변수(X)의 영향은 제 2식에서의 그것보다 적어야 한

다. 즉 β21>β31

4. 완벽한 매개관계는 제3식에서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와 무관할 때 성립한다.

다음으로 조절모형에 관한 논의는 먼저 조절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된다.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는 그 변수들이 관련한 시간, 지역적 특성, 인적 특성 등에 따라 

똑 같은 결과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소득과 복지지출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성이 20

년 전과 후, 대도시와 농어촌, 서울의 강남지역과 그 외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시간적 특성, 지역 상황 요인, 인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한다. 이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이 조절변수를 이용하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조사할 수 있고, 독립변수의 효과가 어떤 상황에서 종속변수에 더 크거나 작은 효

과를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정선호･서동기, 2016). 

이와 같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실험적으로 조작된 조절변수를 이용한 조절

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James & Brett, 1984; Baron & Kenny, 1986; Muller, 2005). 이 조절회귀모

형은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 

제4식: Y=β40+β41X+β42Mo+β43(X-Xm)(Mo-Mom)+ε4

여기서 Mo는 조절변수, Xm은 독립변수 X의 평균, Mom은 조절변수 Mo의 평균이다. 제4식에서 

(X-Xm)(Mo-Mom)는 새로운 변수인 상호작용항으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수행한 변수이

다. 단순히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지 않고, “XMo”라는 변수를 사용한다면 독립변수들 간 다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ken & West(1991)는 상호작용항과 독립변수 또는 조절변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가 된 변수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후의 상호작용항과 독립변수 또는 조절변수 사이의 

공분산은 0이 되기 때문에 이들 간 다공선성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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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상호작용항 변수의 계수인 β43는 그 변수가 유의미한 경우 

조절효과의 양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이 변수의 조절효과 여부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판별

한다. 이 계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 추가된 상호작용항 “(X-xm)(Mo-Mom)” 

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경우 조절변수가 X와 Y 사이에 개입함

으로써 X가 Y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진다. 조절변수가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효과의 정도

가 <표 1>의 제1식에서 β11이었으나 조절변수가 개입함으로 그것의 효과는 (β41+β43)로 바뀌게 되

는 것이다(Aiken & West, 1991). 이상이 조절회귀모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Muller et. al.(2005)는 위에서 논의했었던 James & Brett(1984)의 조절변수가 투입된 매개모형인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Baron & Kenny(1986)의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을 결합하여 이들을 둘 다 회

귀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통합회귀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들은 앞의 <표 1>에서 제

시된 Baron & Kenny(1986)의 3개의 모형에 조절변수를 투입함으로써 개발되었다. 이 통합회귀분

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제4식은 앞에서 언급한 조절모형과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5식과 제6식

만 제시한다.

제5식: Me=β50+β51X+β52Mo+β53(X-Xm)(Mo-Mom)+ε5

제6식: Y=β60+β61X+β62Mo+β63(X-Xm)(Mo-Mom)+β64Me+β65(Me-Mem)(Mo-Mom)+ε6 

위의 제6식에서 Mem은 매개변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3) 조절된매개효과와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있다고 할 때 위의 6개의 식들 중 제1식, 제2식, 제3식

을 만족시키면 매개모형이 성립된다. 이 모형에 조절변수가 개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조절변수가 투입된 제4식, 제5식, 제6식을 사용한다. 매개모형에 조절변수가 투입되

는 경우에는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이 성립될 수 있고, 조절모형에 매개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이 성립될 수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조절된매개효과와 매개된조

절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절된매개효과의 조건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은 앞의 <그림 1>에서 3가지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절된매개효과모

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개모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a 또는 b의 화살표가 적용되는 

경우 두 개와 ab의 화살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조절된매개모형이 성립된다. 예컨대, a의 화

살표가 적용되는 경우 조절된매개효과의 조건은 β43이 0이고, β53이 0이 아닌 경우이다. 이를 알아

보기 쉽게 표현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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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절된매개효과의 조건

변수 제4식 제5식 제6식

종속변수 Y Me Y

독립변수

X β41 β51 β61

Mo β42 β52 β62

(X-Xm)(Mo-Mom) β43 β53 β63

Me β64

(Me-Mem)(Mo-Mom) β65

① a의 화살표가 적용되는 조절된매개효과의 조건

    가) 매개모형의 성립

    나) β43=0, β53≠0

② b의 화살표가 적용되는 조절된매개효과의 조건

    가) 매개모형의 성립

    나) β43=0, β65≠0

③ ab의 화살표가 동시에 적용되는 조절된매개효과의 조건

    가) 매개모형의 성립

    나) β43=0, β53≠0, β65≠0

(2)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은 제4식, 제5식, 제6식에서 제시된 회귀분석모형을 측정한 후의 계수 

값을 보고 판정한다.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은 앞의 <그림 1>에서 3가지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ac 또는 bc의 화살표가 적용되는 경우 두 개와 abc의 화살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ac의 화

살표가 적용되는 경우의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은 β43, β53, β64가 0이 아니고, β43 >β63 이고 β63 

이 0이 아닌 경우 부분매개된조절효가가 있고, β63 이 0인 경우 완전매개된조절효과가 있다고 판

정한다. 이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면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

변수 제4식 제5식 제6식

종속변수 Y Me Y

독립변수

X β41 β51 β61

Mo β42 β52 β62

(X-Xm)(Mo-Mom) β43 β53 β63

Me β64

(Me-Mem)(Mo-Mom) β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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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c의 화살표가 적용되는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계수비교는 절대값으로 함)

    가) β43≠0, β53≠0, β64≠0 and β43 >β63, β63≠0 인 경우 부분매개된조절효과 

    나) β43≠0, β53≠0, β64≠0 and β43 >β63, β63=0 인 경우 완전매개된조절효과

② bc의 화살표가 적용되는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

    가) β43≠0, β51≠0, β65≠0 and β43 >β63, β63≠0 인 경우 부분매개된조절효과 

    나) β43≠0, β53≠0, β64≠0 and β43 >β63, β63=0 인 경우 완전매개된조절효과

③ abc의 화살표가 적용되는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

    가) β43≠0, β53≠0, β65≠0 and β43 >β63, β63≠0 인 경우 부분매개된조절효과 

    나) β43≠0, β53≠0, β64≠0 and β43 >β63, β63=0 인 경우 완전매개된조절효과

Ⅲ.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 간 조절된매개 및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의 개발과 측정

1.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의 개발

저출산･고령화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방자

치단체의 복지지출은 그것의 유형에 따라 생산적지출과 소비적지출로 분류될 수 있다. 생산적지출

은 투자의 성격(정의룡외, 2012; Giddens, 1998; Lister, 2004)을 가지는 반면 소비적지출은 투자의 

속성이 없는 지출로 볼 수 있다. 생산적지출은 여성복지정책, 아동 및 청소년정책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 아동 복지지출의 합을 생산적복지지출로 한다. 그리고 소비적복지지

출은 지출의 형태가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형식으로 기초생활, 노인복지, 보건의료 등이 이 지출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적복지지출 변수는 기초생활, 노인복지, 보건의료복지지출의 

합으로 계량화한다. 이 연구에서 생산적복지지출과 소비적복지지출의 구분은 지출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복지지출을 복지수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나눈 것이다. 생산적, 소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Giddens(1988), Lister(2004), 정의룡

외(2012) 등이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용어를 차용하였다. 그러나 

소비적복지지출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그 지출이 완전히 소비되어 사라져버리는 지출이라

고는 할 수 없다. 현금으로 제공된 복지지출도 복지수혜자들에게 의해 시장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소비적복지지출도 사실상 간접적인 투자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들은 저출산의 요인으로 소득, 교육비, 결

혼연령, 유아보육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참고하여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

연령을 저출산요인인 독립변수로 선택한다. 저출산 요인들은 유형별 복지지출(생산적복지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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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적복지지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변수가 개입되는 것처

럼 보인다. 왜냐하면, 소득, 교육비 등과 같은 변수들이 유형별 복지지출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는 저출산을 유발함으로써 복지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고령화 정도도 독립변수인 저출산요인들과 종속변수인 유형별 복지지출과 매개변수인 

저출산 정도에 개입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고령화 정도를 조절변수, 저출산의 정도를 매개변

수로 하는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을 개발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1) 이 

모형에서 저출산은 지역별 출산율, 고령화 정도는 지역별 노령화지수로 계량화 한다. 

<그림 2>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매개된조절효과모형

2.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의 광역자치단체

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출생율, 노령화지수, 생산적사회복지지출, 소비적사회복지지출, 일

인당소득, 일인당사교육비, 여성결혼연령 등 총 6개의 변수는 모두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의 통계자

1) 여기서 조절된매개모형과 매개된조절모형을 보면 독립변수인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 등은 복지지출

에 출산율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정립하였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복지지출이 오

히려 소득이나 사교육비 등과 같은 독립변수나 출산율과 같은 매개변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복지지출이 독립변수인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면 사

교육비와 출산율 사이에 인과관계를 더욱 더 유의미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

은 현상은 매개모형이 가질 수 있을 구조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생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

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시간차가 있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회귀분석모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예컨대, “N-1”년도의 사교육비나 출산율이 N년도의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보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 시간차를 둔 자료를 사용하면 

또 다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의 변화가 새롭게 

고려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일년도의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이 회귀

모형들을 측정한다. 다만, 이 부분은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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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통계자료들은 모두 “KOSIS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우리나라 통계

청 통계 포털프로그램에서 수집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시는 제외하였고, 총 16개의 특

별시, 광역시, 도자치단체의 통계자료로 6년 치의 총수는 96개이다. 이 통계자료들은 모두 특별시, 

광역시, 도자치단체 본청의 세출예산 관련 자료들이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최고 6년이라는 시간차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출관련 변수들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하여 보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광역지역으로 한 광역지역과 도의 통계를 분리하여 모형들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이 있는 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제1식, 제2식, 제3식을 이용하여 모형들을 측정하였다. 모형을 측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광역지역(광역지역)과 도별 저출산 매개모형의 작동여부

복지유형
저출산요인

생산적복지 소비적복지

광역 도 광역 도

소득 × - × -
사교육비 × × × ×

여결혼연령 × × × -◯
1) 완벽한 매개관계는 ◯, 부분적 매개관계는 , ×는 매개관계가 아님을 표시함
2) 완벽한 매개관계와 부분적 매개관계 앞의 +와 -부호는 비례와 반비례적 관계를 표시함

완벽한 매개관계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매개변수를 통해 영향을 주는 

관계이며, 부분적 매개관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를 통해서

도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위의 매개모형 측정결과 매개관계가 성립된다고 나타난 3개의 케이스

들 중 소득과 도의 생산적복지와의 관계, 도의 소득과 여결혼연령의 소비적복지와의 관계를 선정

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모형은 하

나도 없었다. 그리고 광역과 도의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과 생산적복지 및 소비적복지와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 도의 여결혼연령과 소득이 소비적복지 와의 관계에서 매개된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개의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의 측정결과는 다음의 <표 4>와 <표 5>에서 보여

진다. 

<표 4>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의 측정결과(독립변수가 “소득”인 경우)

변수 제4식 제5식 제6식
종속변수 Y(소비적복지) Me(출산율) Y(소비적복지)

독립
변수

X(소득) β41 = -0.251** β51 = 0.418*** β61 = -0.115
Mo(노령화지수) β42 = 0.706*** β52 = 0.147 β62 = 0.704***

(X-Xm)(Mo-Mom) β43 = -3.972*** β53 = 0.291** β63 = -0.349***

Me(출산율) β64 = -0.327***

(Me-Mem)(Mo-Mom) β65 = -0.160
R2 0.601 0.371 0.671
F 22.049*** 8.664*** 17.099***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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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의 측정결과는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 “① ac의 화살표가 적용되는 매개된조절효과

의 조건”의 “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분매개된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속한다. 이는 소

득은 도의 소비적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조절변수인 고령화 변수가 개입할 경우 

소비적복지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 고령화 변수는 또한 소득이라는 변수가 출산율에 영향

을 주는 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소득이 도의 소비적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고령화 변수의 개입으로 소득은 출산율에 비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고, 출산율이 도

의 소비적복지에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의 측정결

과는 “소득”이라는 출산율 요인변수가 도의 소비적복지지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도의 고

령화 변수가 개입되면 소비적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이

라는 변수가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결국 증가된 출산율은 소비적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령화라는 조절변수는 소득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촉진시키

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고령화변수는 도의 소득이 도의 출산율을 촉진시

키는데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높은 도일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령화비율이 높

은 도는 고령화비율이 낮은 도에 비해 소득이 출산율을 상대적으로 더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은 적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도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소득 증대 정책은 또한 지역의 소비적복지지출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적복지지출을 증가시기 위한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도에서 이러한 효과로 인해 생산적복지지출을 증가시킨다면 이는 또한 지역의 

소득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령화비율이 높은 도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모형의 측정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표 5>는 여결혼연령이라는 출산율 요인변수가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에 미치는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의 측정결과이다.

<표 5>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의 측정결과(독립변수가 “여결혼연령”인 경우)

변수 제4식 제5식 제6식
종속변수 Y(소비적복지) Me(출산율) Y(소비적복지)

독립
변수

X(여결혼연령) β41 = -0.127 β51 = 0.194* β61 = -0.083
Mo(노령화지수) β42 = 0.564*** β52 = 0.332** β62 = 0.758***

(X-Xm)(Mo-Mom) β43 = 0.279** β53 = -0.313** β63 = 0.183*

Me(출산율) β64 = -0.362***

(Me-Mem)(Mo-Mom) β65 = -0.160
R2 0.461 0.231 0.616
F 12,569*** 4.416*** 13.467

P*<0.2,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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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의 측정결과 역시 <표 4>와 같이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 “① ac의 화살표가 적용되

는 매개된조절효과의 조건”의 “가)”에 해당되는 부분매개된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

결혼연령은 도의 소비적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조절변수인 고령화 변수가 개입할 

경우 소비적복지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 고령화 변수는 또한 여결혼연령이라는 변수가 출

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조절변수인 고령화 변수가 개입함으로써 비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변수의 개입으로 여결혼연령은 출산율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고, 

출산율이 도의 소비적복지에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여결혼연령”이라는 출산율 요인변수는 도의 소비적복지지출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도의 고

령화 변수가 개입되면 여결혼연령이 높은 도일수록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즉 고령화가 높은 도일수록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높은 도이면 출산율이 높고, 높은 출

산율은 소비적복지지출 즉 현금성 사회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앞에서의 모형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역으로 설명하면, 고령화비율이 높은 도일수록 조기에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

은 도는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져서 현금성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 고령화비율이 높은 도에서는 일찍 결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더더욱 필요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도에서는 여성들이 일찍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젊은 결혼여성들을 상대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물론, 현재 전국적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도에서

는 다른 도에 비해 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조기 결혼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도의 출산장려정책은 또한 

도의 현금성 복지지출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생산적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을 증가

시켜서 결국 지역의 소득도 장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비율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일찍 결혼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하고도 창의적인 출

산 장려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이 연구는 행정학분야에서 아직까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인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매개

된조절효과모형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의 사회복지지출과 저출산･
고령화 변수를 이용하여 두 개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들을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모형을 개발할 때 저출산은 매개변수, 고령화는 조절변수로 하였고, 이 모형들을 개발하고 이들이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들을 측정한 결과,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되었고, 두 개의 매

개된조절효과모형들이 작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개된조절효과모형에서는 “소득”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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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연령”이라는 독립변수가 “고령화”라는 조절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이라

는 종속변수에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

향을 줄 때 “저출산”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도의 “소득”과 “여성결

혼연령”은 본래 도의 소비적복지지출과는 관련이 없으나, 고령화라는 조절변수가 개입함으로써 

이 변수들이 도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출산율은 결국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을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도자치단체의 경우 “소득”과 “여성결혼연령”은 출산율에 비례적으로 영

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나 여성결혼연령이 높은 도자치단체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의 소득 증대는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간접적이지만 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이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는 적극적인 기업의 유치, 

지역기업의 활성화 모색, 지역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책, 지역 청년들의 취업 등 다양한 노력이 있

을 수 있다. 도에서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노력은 결국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도에서의 출산율 증대 정책은 대부분 출산율과 직접적인 관

계가 있는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등과 같은 단순한 정책이었으나 간접적인 정책으로 소득증

대정책도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도일수록 고령화비율이 높은 도자치단체는 소비적복지지출 즉 여성, 청소

년, 아동복지지출이 적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마도 고령화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도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고령화

는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출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도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복지지출의 지출추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의 여성결혼연령

은 출산율과 소비적복지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변수였으나 고령화변수가 개입되면서 출산율

을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고령화지역일수록 여결혼연령이 높은 도의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소비적복지지출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자면, 고령화비율이 높은 도의 경우 일찍 결혼하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의 특별한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출

산장려정책은 결국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에서의 지출감소 분을 

도가 생산적복지지출에 사용한다면 이는 도의 지역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역소득의 증가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한 소비적복지지출의 감소와 생산

적복지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계속적 순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방법론인 매개된조절효과모

형과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을 보다 쉽게 개발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고 있다. 사실, 지

금까지 변수들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는 조절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사이의 관계가 없다면, 이를 그냥 무관한 관계의 변수들로 취급하여 왔다. 그런

데 조절변수가 개입되는 경우 무관한 관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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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는 변수도 그 관계의 방향성이나 정도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매개모형의 

경우에도 조절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들과의 관계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획기

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행정학과 다른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방법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형들을 정리하고 판별하는 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 싶다. 

지금까지 행정학분야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모형을 개발하고 측정하는 연구들은 상당부

분 진행되었고, 또한 일반적인 매개모형을 통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

은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방법론 연구들 중 행정학분

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조절된매개모형, 매개된조절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공식처럼 제시함

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촉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분적으로 가끔 조절된

매개모형을 이용한 연구나 매개된조절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각각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모형을 한 

번에 공식처럼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이후의 연구자들이 쉽게 이와 같은 모

형들을 연구에 쉽게 응용할 수 있다면 이는 본 연구의 의미있는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학분야에서도 심리학에서처럼 이와 같은 방법론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출산율의 요인변수들을 단지 3개만 이용하여 모형을 정립하였다. 참고문

헌들에서 출산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들을 소개는 했었지만 3개의 변수들만 포함시켰

다. 이는 모형 정립의 복잡성 때문이었다.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매

개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이 구조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종속변수와 매개변수

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이후의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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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of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 for Local 
Welfare Expenditure: Focus on Low Birth Rate and Aging

Park, Kimuck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moderated mediator model and mediated moderator model which 

are not often applied in the area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order to do it, I develop several 

moderated mediator and mediated moderator effect models using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variable and welfare spending variable, and then measure them by the data of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from 2008 to 2013. The results show that two s work. In these two mediated 

moderator effect model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ome” and “marriage age of female” 

influence the dependent variable, “local welfare spending for consumption” through the mediator 

variable of “low birth rate” by the intervention of the moderator variable of “aging”.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not related to the dependent variables without the moderator variable 

of “aging” in these models, but the intervention of moderator variable of “aging” leads to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Key Words: low birth rate, aging, moderator or mediator model, mediated moderator effect model, 

mediated moderator effect model


